
 

▌최근 주요 수행사건 소개▐ 

 

구 특가법 제8조의2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여연심 변호사 

 

1. 대구고등법원 2011노372사건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대리 

 

이 사건의 피고인은 공급가액 400억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대상 법률조항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요건을 정한 것인데 ‘영리의 목적

이 있는 경우’와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일 것’을 가중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영리의 목적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영리의 목적이라는 가중구성요건은 가중구성요건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빠짐없이 가중구성요건에 해당된다는 순환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어 형

사처벌법령의 체계정당성을 무너뜨리고 처벌범위를 확대하게 됩니다.  법원이 대상 법률조항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영리의 목적’의 의미를 제한하여 해

석하려는 시도를 한 사례도 있으나, 가중구성요건에서 특히 금지하는 영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자의적인 해석을 낳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리의 목적에 

대한 해석이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상 법률조항이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과 책임주의를 위반한 

위헌적인 법령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대구고등법원에 위헌법률심

판제청을 신청하였습니다.   

 

 

2. 다운로드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9169호, 2008. 12.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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